
※ 바로 잡습니다.

※ 2024년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 (저자 : 배택현) 교재 및 강의 정정사항 안내

교재 및 강의 내용 변경 및 정정

1.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조특법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이 다음과 같이 2024.2.29.
변경

종전규정 :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
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
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
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
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. 

개정규정 :⑨ 제2항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
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
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
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본다.(2024.02.29 개정)
(부칙:제26조의4 제9항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
터 적용한다.)

따라서 2023년귀속 법인세 신고핵심실무 교재 및 동영상 강의 내용 중에 신규입
사자에 대한 평균임금계산시 “1년미만 근무자 (신규입사자) 임금 연환산(12개월)” 
은 삭제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신청서 서식중 평균임금계산중 ⑬임금 계산은 연환
산하지 마시고 근무월수의 임금을 실제그대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즉 이번 
신고부터 신규입사자 평균임금 계산시 근무월수와 임금 모두 연환산 없이 실제 
대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.

2.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 수도권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%감면특례는 2023년 
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 (교재 321페이지 하단)

배 택 현 세무사 올림


